
            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․중견기업에게 3년간 2,700만원을 드립니다.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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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고용보험 사이트 

   www.ei.go.kr 접속

 공인인증서 로그인

기업회원 탭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후 

 “공인인증서 로그인” 

 장려금 신청메뉴로 이동

   (신)고용안정 하단의 

   “청년추가고용장려금” 클릭

 사업자 현황 입력
   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, 중견기업 해당여부 입력

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입력

장려금 지급 신청기간(1차수) 산정방법

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 : 첫 번째 청년이 채용된 날~해당월 말일

 근로자수 30인~99인 기업 : 두 번째 청년이 채용된 날~해당월 말일

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 : 세 번째 청년이 채용된 날~해당월 말일

신청기간 2차수부터

월력(月曆)에 따라 초일~말일



 신청내용(청년 정규직 채용 대상자) 입력 

  ①  클릭하면 2018년도에 입사한 피보험자(퇴사자 포함) 명단이 새창으로 팝업됨

  ② 청년 정규직 채용자(지원대상자)를 선택(체크)후 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원래창에 옮겨짐

  ③ 임금지급 일수와 월 임금 입력
    ▸월중 입사자는 채용일~월말일까지 일수 (예시)5.24 입사자는 5.31.까지의 “8일”로 입력
    ▸월초 입사자나 계속 지원받고 있는 자는 해당 월 일수를 입력(31일, 30일, 28일)
    ▸월 임금은 4대보험 및 세액 공제 전 임금(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 포함한 총액)으로 입력
    ▸월중 입사자도 일할계산 없이 1개월 만근임금으로 작성하면 됨(고용센터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)

  ④ 클릭하면 바로 아래로 입력한 명단이 이동됨(최종확인)

 사업주(법인) 계좌번호 입력

 필수서류 첨부

   클릭하여 pc에 저장된 파일 업로드
    ※ 10M이하의 엑셀, MS워드, 한글, ppt, pdf, jpg 가능

 접수 완료
  모든 내용 등록 후 하단의 “전송” 버튼을 
  누르면 신고가 완료됨


